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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  ○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

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

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ㆍ군수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

여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있으며,

  ○ 부과징수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에 의거 

시조례에 정하여진 바에 의한다 및 동법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

과 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

시장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이천시세조례제48조(부과지역

의 고시)제1항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

얻어 고시하여야 한다. 동조례 제2항 시장은 부과지역을 변경 또

는 추가할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.

  ○ 이에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중 기지정되어 부과징수 되고 

있는 지역에 추가하여 신규지정지역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 부과

지역으로 지정하고자함.



2. 주요내용

□ 이천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(확대)지정

   ○ 면적 : 57.591㎢

        - 주거지역 : 2.508㎢

        - 상업지역 : 0.070㎢

        - 공업지역 : 0.868㎢

        - 녹지지역 : 54.145㎢

    ○ 대상부락 :   

        - 관고동 : 사음동

        - 중리동 : 증일동, 율현동, 단월동, 고담동, 장록동

        - 증포동 : 갈산동, 증포동, 송정동

        - 부발읍 : 무촌리, 죽당리, 마암리, 산촌리, 신하리, 가좌리,   

                    아미리, 수정리, 송온리, 가산리, 응암리

        - 신둔면 : 수광리, 남정리, 도암리, 수남리, 소정리

        - 대월면 : 사동리, 초지리, 대흥리, 대대리, 부필리

        - 호법면 : 유산리

□ 장호원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(확대)지정

   ○ 면적 : 3.286㎢

        - 주거지역 : 0.226㎢

        - 상업지역 : 0.007㎢

        - 녹지지역 : 3.053㎢     

    ○ 대상부락 : 장호원리, 오남리, 진암리, 노탑리

 

3. 관계법령 및 조례

    ○ 지방세법 제238조(부과징수) 제1항, 제2항

    ○ 이천시 시세조례제48조(부과지역의 고시) 제1항, 제2항

   

    덧붙임 : 1.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(안) 1부.

             2.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도면(안) 2부.  


